
2)고조기의 소작쟁의

(1) 1923년 봄의 지세반환 요구투쟁과 소작권이동 반대투쟁

순천군 14개 면의 농민들은 순천농민대회연합회를 조직한 뒤 1923년 2월경부터 본격적인 소

작관계 개선투쟁을 벌여나갔다. 조직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이들이 제일 먼저 바로잡고자

한 것은,지주가 납부해야 할 지세나 공과금을 소작인이 납부하던 관행이었다.

순천지역의 소작농민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전년도분으로 이미 소작인들이

대납한 지세를 돌려받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미 받은 지세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부 지주들은 결의를 무시하고 지세를 돌려주기는커녕 소

작인에게 신년도 지세마저도 강징하고자 했다.가령 동초면 대지주인 김병욱(金炳郁)과 월등

면 대지주인 김학모(金學模)는 전년도분의 지세를 반환하기는커녕 면서기나 마름을 동원하

여 지세를 내지 않으면 소작권을 이동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다니는 형편이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지역의 면단위 농민대회는 지주회의 결의를 명분으로 하여 강력한

지세반환투쟁을 전개하였으며,이런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특히 쌍암면 별

량면 주암면 낙안면 등 소작인운동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는 지세반환이 잘 이루어졌으며,

지방청년회의 지주들은 이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가령,낙안면의 경우는 면내의 각 지주들

에게 지주대회의 결의대로 전년도의 세금을 소작인에게 돌려달라고 서면으로 통지도 하고

교섭도 하였다. 그러나 별로 효과가 없자 43명의 지주를 면사무소로 ‘청래(請來)’하여 지세

반환증서에 서명날인을 받아냈을 정도로 성공적인 활동을 벌였다. 또한 지세반환 요구투쟁

에는 순천군청도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순천군청은 몇몇 비협조적인 지주들에게 자발적으로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 농민대회의 활동을 보조하였다.
2)

1923년 2월과 3월에 진행된 지세반환투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자, 각 면의 농민들은 여세

를 몰아 소작권이동 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1923년 4월 19일에 개최된 순천농민연

합회 총회(각 면 대표자회의)는, “지세를 반환치 아니한 지주의 씨명을 본월 27일 내로 본

연합회로 보고할 일, 지세를 추심할 위원을 각 면마다 2인씩 선정하여 27일에 협의 파송(派

送)케 할 일, 무과실 소작이동에 대해서는 각 면회에서 처리 불능할 때에는 즉시 본 연합회

에 통지할 일, 무과실 이작(移作)된 신소작인에게는 파종시비 등 무용의 지출을 말게 할 일,

(악지주 씨명을) 각 주요처(主要處)에 광고를 첨부할 일”등을 결의하였다. 이는 1923년의

춘계투쟁에서 순천지역의 소작운동 주체들이 무엇을 목표로 투쟁하였는지를 보여준다.
3)
순

천농민대회연합회는 첫번째와 두번째 결의를 통해서 2월과 3월에 진행된 지세반환투쟁을 마

무리짓고, 그 여세를 몰아 곧바로 소작권이동 반대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했던 것

같다.

뒤이어 개최된 각 면 농민대회는 연합회의 결의를 더욱 발전시켜, 교섭과 진정이 결렬될 경

우 공동경작투쟁도 불사한다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기세를 올렸다.가령, 4월 10일 순천면농

민대회는 소작관계 개선에 대한 일반적인 결의와 더불어 “무고 이작할 때에는 신소작인과

교제를 단절하며 노동에 불청하고 구소작인에게는 회원이 합력하여 경작케 할 것”을 결정하

였다.
4)
순천면의 경우는 일본인 지주 등의 소작권이동에 반대하여 공동이앙을 단행하였으며,

1) 『조선일보』1923. 2. 15 『동아일보』1923. 3. 23.

2) 『동아일보』1923. 2. 23 1923. 3. 1 1923. 3. 7 1923. 3. 10 1923. 5. 17.

3) 『동아일보』1923. 4. 27.



쌍암면에서도 무리한 소작권이동에 대항하여 4차례나 공동이앙을 실시하였다. 특히 황전면

의 공동경작투쟁은 상당히 치열한 면모를 보였다. 소작권을 빼앗긴 황전면 덕림리 농민 100

여 명은 소작권이 박탈되자 공동묘포를 만들고 공동으로 파종까지 하였다. 이 같은 투쟁은

같은 면의 월산리,선변리,회룡리 등지에서도 발생하였다.
5)

이처럼 조직적 저항이 강력해지자 순천군 지주들은 위력에 굴복하여 농민대회의 요구를 수

용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가령, 소작쟁의도 점차 해결 , 지세 반환 요구가 착착

실행, 대지주 몇 사람이 이때까지 상치 중 , 각 군 소작대표의 강경한 교섭으로 등의 『조

선일보』1923년 8월 5일자 기사는 당시의 분위기를 대체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김학모, 김회산, 조용현(趙溶鉉) 등 ‘악지주’들은 농민대회의 반대를 무

릅쓰고 소작권이동을 단행하였다. 당시 농민대회에서 ‘악지주’로 지목한 이들은 순천군 낙

안면 지주 조용현,월등면 지주 김종익,보성군 벌교면 지주 김회산 등이었다.
6)

한편, 보성 고흥 순천군의 대지주들은 1923년 3월 스스로 ‘삼군(三郡)연합지주대회’를 개

최하고 대표자를 파견하여 도당국에 회견을 요청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더불어 이들은

1,000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지주를 회원으로 하여 ‘전남흥농회(全南興農會)’를 결성한 뒤

7개 항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7)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종래와 같이 지주를 도외시하지 말

고 상당한 대우를 하여 존중하여 줄 일, 소작료의 결정 분배에 대하여 옛날부터 오랫동안

관례에 의지하여 오늘까지 내려오는 것이니 관청에서 도무지 간섭하지 말 일, 소작인이 아

닌 자가 소작인 단체에 가입하여 다른 선량한 소작인을 선동 또는 압박하여 공연히 부정을

일으킬 우려는 엄중히 취체하여 줄 일,
8)
지주를 대항키 위하여 조직된 소작인의 단체는 해

산시킬 방침을 취할 일 등이었다. 이처럼 지주들의 반발이 강력하자 순천군청과 경찰은

1923년 여름부터 소작인조합의 주요 간부들을 업무방해 상해 협박 훼손 등의 혐의를 들

어 검속하였다.
9)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는 지주의 공세도 약했고,경찰의 탄압도 그리

강력한 것이 아니었다.

4) 『조선일보』1923. 4. 17 『동아일보』1923. 4. 21.

5) 『동아일보』1923. 5. 7 1923. 5. 14 1923. 6. 29 1923. 7. 7.

6) 『동아일보』1923. 4. 10 『조선일보』1923. 4. 16.

7) 『동아일보』1923. 3. 12 1923. 3. 25 1923. 4. 30 1923. 5. 3.

8) 鈴木敬夫, 『法을 통한 조선 식민지 지배 식민지 치안법에 의한 민족교육과 독립사상의 탄

압』,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8. 일제가 ‘3자 개입 금지’를 실천하기 위해 공무집행 방해죄

를 적용하기 시작했다든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26. 4.)을 입안 실시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빌어 재산

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얻을 목적으로 폭력,문서파기,면회 요구,협박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9) 『동아일보』1924. 4. 30. 당시 순천군청은 마지막 항의요구에 대해, “치안에 방해된다고 할

경우에는 추호도 용서치 않고 해산시킬 터”라고 답변하였다.


